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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근로자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57480 판결] 

 

이광선 변호사 | 신혜주 변호사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A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하도록 발령한 다음, 원고의 조퇴 및 결근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형 B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전보’).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

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 사건 전보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을 이유로 

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한 전직을 명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소명 없이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전보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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